
(재결례) 축사는 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되었으나 부대시설(퇴비사, 톱밥발효장, 

분뇨처리시설)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부대시설도 보상대상이 된다.

［중토위 2018. 9. 20. 이의재결］

재결요지

이의신청인이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실제 축산업을 휴업 중이었다 하더라도 폐업신고 등

을 하지 않아 언제든지 축산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였고, 일단의 건축물 중 편입되지 않은 부대시

설(퇴비사, 톱밥발효장, 분뇨처리시설)만으로는 종래의 목적인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기는 불가능하

다고 판단되므로 잔여 건축물(공작물 포함)을 확대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재결에 포함

하여 보상하기로 한다.


